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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0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나72396  채 부존재 인

원고, 항소인 ●●●

이사 ○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피고, 피항소인 ●●●

                 

1 심판결 부지 법원 고양지원 2011. 8. 10. 고 2010가합10993 판결

변  종 결 2012. 3. 16.

판 결  고 2012. 4. 6.

주 문

1. 원고  항소를 각한다.

2. 항소 용 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항소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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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판결  취소한다. 원고  피고가 2008. 12. 1. 체결한 당행복 다모 보험

(Hi0810) 계약에 한 원고  피고에 한 보험 지 채 는 존재하지 니함  인

한다.

이 유

1. 1심판결  인용

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하여 시할 이 는, 1심판결  고지  주장에 

한 판단 부분  일부( 8쪽 19행부  10쪽 2행 지)를 래 2항과 같이 고쳐 

쓰는 외에는 1심판결  이  재  같 므 , 민사소송법 420조 본 에 하여 

이를 그  인용한다.

2. 고지  주장에 한 판단

  가. 원고  주장

   피고가 진단   후 2003  3월경  고, 2004. 4. 8.경부

 약 6개월간  후 항   사 료 등  에도 2008. 12. 1. 이 사건 보

험계약  체결하면  원고에게  같  요한 사항  리지 다. 원고는 피고

 이러한 고지  이  이 사건 보험계약  해지하 다.

  나. 인  사실 

   1) 피고는 2002. 12. 18. ◇◇◇에  진단   후 2003. 3. 14.  병원에

 우   고, 2003. 3. 24. 지 입원하여 항 료를 며, 퇴원 

후에는 2003. 8. 11. 지 통원 료를 다.

   2) 피고는  후 경과 찰  해 2004. 4. 7.  병원 사 종양학과에 내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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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부 후 면 단 사 , 2004. 4. 8.  병원 외과  종양내과에 내원하여 

좌   하 나 진찰 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  없었고, 다만  

 후 르몬 용체 양  병리소견이 있어 재  험  억 하  해 보조

료 써 항 르몬 인 놀 덱스 6개월분  처 며, 경과 찰  검사를 해 

2004. 6. 24., 2004. 9. 20.  2004. 10. 11. 진료 약이 었 나 그 후  병원에 내

원하지 다.

   3) 피고는 2008. 12. 1. 원고  보험 계사 ○○○  통하여 원고  이 사건 보험계

약  체결하 다. 당시 피고는  ○○○이 부한 청약 (계약  릴 )  질

지 4항  “ 근 5  이내에  등과 같  병명  사 부  진찰 또는 검사를 통

하여 진단  거나 료, 약, 입원, , 검사를  이 있습니 ?”라는 

취지  질   9항  “ 근 5  이내에 사 부  진찰, 검사를 고 그 결과 입

원, , 검사(심 도, 사 , 건강진단 등)를 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료 

또는 30일 이상 약   이 있습니 ?”라는 질 에 모  ‘ 니 ’를 택하여 

시하 다. 다만 피고는 당시  ○○○에게 자신이 ‘   다’는 사실  고지

하 다.

   4) 피고는 2010. 7. 14. □□□에  재  , 뇌  이  진단   후 

2010. 8. 2.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른 보험  청구하 다.

   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3, 4, 5, 11 증  재, 1심법원  ◇◇◇병원

장에 한 사실조회 결과, 변  체  취지

  다. 판단

   1) 청약  질 에 ‘ 니 ’라고 답한 것이 고지 에 해당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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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이 사건 보험계약  청약 (갑 3 증) 4항과 9항  질 취지가 피보험자가 

근 5  이내에 , 병 등  진단  거나 질병  료를  사실이 있는

지를 는 것임  면상 분명한데, 원고  같이 이미 5  이 에 질병  료를 마  

후 그 재  여부를 인하  하여  검사를 는 경우 등도  질 에  

열거한 야 할 사항에 해당 는지는 명 하지 다. 

     그런데  청약 는 이 사건 보험약  일부  약 임이 분명하고, 약  고

객보  면에  그 내용이 명 하지 못하거나 심스러운 에는 고객에게 리하

게, 약 작 자에게 불리하게 한 해 하여야 한다( 법원 2011. 8. 25. 고 2009다

79644 판결 등 참조).

     라  피고가 2004. 4. 7.  2004. 4. 8.  후 경과 찰 과 에  부 사

   좌   하고, 6개월분  놀 덱스 약처   사실이 계약 

 야 할 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 라도,  청약  그 자체 는  같  

사항이 고지 상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므   같  사실, 즉    

후 경과 찰  해 검진   사실, 재  험  억 하  한 보조 료

를 처  사실도 계약  야 할 상에 포함 다고 해 할 는 없다. 

     결국, 피고가 보험 계사인 ○○○에게    사실  고, 2004  4

월  검진에  ‘별다른 이상  없다’는 소견  며, 보험계약 체결일  

 5  이내에는 항 료를 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(갑 11 증  

5~8, 갑 12 증  재만 는 이를 인 하 에 부족하다), 피고가 청약  4항과 

9항  질 에 ‘ 니 ’라고 답하 다고 하여 이를 고지 이라고 판단할  없다.

   2) 보험 계사에게 허 사실  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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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원고는,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  질 지에  같이 사실과 다르게 

시한 것 외에도 보험 계사에게 “   한 지 10 이 지났 며 계약일  5  

지 병원  가거나 약   이 없다”고 말하 는데, 이 또한 고지 에 

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     그러나 원고 소속  보험 계사인 ○○○  증언만 는 피고가 계약체결 당시 

 같  말  하  인 하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   3) 라  ‘피고가 고지 를 하 다’는 원고  주장  들일  없다.

3. 결

  그 다면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각하여야 할 것인데, 1심판결  이  결  

같이하여 당하다. 라  이에 한 원고  항소를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판

결한다.

재판장      판사 강일원

            판사

            판사   원


